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공고 제 2022-6호

공 고

화옹․시화지구의 방수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임시사용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3. 31.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1. 임시사용 계획

대상지구
임대계획

사용기간 비   고
구획수 면 적(㎡)

계 74 11,893,905

시화지구 59 4,965,000 1년
(단년생작물에 한함.)

화옹지구 15 6,928,905

2. 신청자격

가. 대상자(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업법인)

◦ 해당사업 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2021년도 계약법인에 한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4항1호에 따름.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2. 11. 30.까지



3. 임시사용 신청

가. 공고기간 : 2022. 03. 31 ~ 4. 08까지 (7일간)

나. 신청기간 : 2022. 04. 04 ~ 04. 08 (6일간)

다.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1층)

4. 구비서류

가. 간척지 임시사용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라. 조합원 명부 1부.

마. 조합원 농업인 확인서류(농지원부, 쌀소득등보조금직불금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택1) 1부.

5. 관련도서 열람

가.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1층).
나. 열람 및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1층(031-412-1417)
※ 관련도서 : 사업시행구역도, 구획별 면적조서

6. 유의사항

 가. 모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소속 구성원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에 중복 가입하여 임시사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양수장 등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은 불가하며, 경작자가 자체 해결

하여야 합니다.

 다. 임시사용시 수도작외작물(조사료 포함) 재배를 적극 권장 합니다.

 라. 임시사용료 감면은「자연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

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향후 임시사용 대상자 자격을 해당 

법인 및 그 구성원까지 박탈합니다.


